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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2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검색>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구분 ’23년까지 ’24.1.1.부터

공공 50억 원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민간 100억 원 이상

*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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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4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母: 200

父: 500(200+150+150)

母: 200

父: 950(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母: 500(200+150+150)

父: 750(200+250+300)

母: 750(200+250+300)

父: 1,200(200+250+300+150+150+150)

母: 750(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母: 950(200+150+150+150+150+150)

父: 750(200+250+300)

母:1,200(200+250+300+150+150+150)

父: 1,950(200+250+300+350+400+450) 

母: 1,950(200+250+300+350+400+450)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추진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6)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추진배경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주요내용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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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6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

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정

 • 추진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주요내용  • (사용품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 (공사종류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단, 공사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1)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고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산업안전분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주요내용  •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소기업’ 기준 

제조업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50%(최대 1억 원)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 원)

 • 시행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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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2)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3.11.14. 시행>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최근 제·개정 법령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 추진배경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19)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합니다.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

2024년 2월 1일 시행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주요내용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 시행일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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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2)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 시행일 2024년 1월 1일(예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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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Ⅰ

유

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4억 원↓

(청년: 5억 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  
6개월)

선발형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 원, 6개월)

 ▣ 2024년 2월 9일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청년 연령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추진배경 청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 촉진

 • 주요내용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 시행일 2024년 2월 9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97)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합니다.

 ▣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50%(2천만 원 한도)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의 70%, 연 250만 원 기준(3년) 지원

 ▣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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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4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추진배경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구분 기존 개편 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전년 동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삭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추진배경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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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6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3)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합니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

 • 추진배경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주요내용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7) 

2024년 다문화 청년 200명 대상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2024년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하고,

 ▣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모집 캠퍼스 및 학과, 일정 등의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폴리텍, 다문화 자녀 기술교육 이끈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추진배경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 및 2024년 시범운영

 • 주요내용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

* 만 18~24세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훈련 수요에 따라 연령범위 확대 검토

 • (주관기관)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수준 및 기간) NCS 레벨 2~4 수준(기존 ‘전문기술과정’과 동일), 6개월

 • (훈련내용) 전공과목, 한국어, 직장문화 적응, 진로상담 등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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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8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0)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추진배경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

 • 주요내용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年 총 3회 지원으로 제한

*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2년 시범사업(예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되며,

＊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합니다.

 ▣ 그간의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규정 일부개정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훈련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개편 추진

 • 주요내용  • (훈련분야 확대) 기존 디지털 중심 → + 첨단산업 + 융·복합 + 기타 훈련 

공급 부족 분야

 • (지원대상 확대) 기존 구직자 중심 → + 재직자

 • 시행일 2024년 1월



03 보건·복지·고용https://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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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8)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주요내용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추진배경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

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   주요내용  • 훈련비 지원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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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8)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

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합니다. 

 ▣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합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추진배경 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대학 위탁 운영 가능) 

 •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직자 일학습병행제 

신설

 • 추진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3년 일학습 

병행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14년~현재까지  

재직자 비율 72%) 운영으로 청년의 조기입직 촉진 기능 약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 도모

 • 주요내용  • (운영기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

 • (훈련대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 

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 시행일 2024년 1월(예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합니다.

 ▣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ㆍ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을 습득 

할 수 있고,

 ▣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03 보건·복지·고용https://whatsnew.moef.go.kr

125124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78)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합니다.

 ▣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합니다. 

 ▣ 2023년에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부터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추진배경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필요

 • 주요내용  • (운영기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비전문 외국인력(E-9)

 • (훈련내용) 직무+언어+문화 교육

① 직무 훈련 ② 한국어 교육 ③ 문화 교육

•   (직업능력) 조선사별 
여건·수요 반영한  
표준화된 직무훈련

•   (산업안전) 산업별  
안전보건교육 통한  
사업장 안전성 확보 

▶ •   (원활한 훈련 수강
및 생활 영위) 업무
수행과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교육 및 원격훈련 
콘텐츠 등 통해  
언어 장벽 해소

▶ •   (초기 적응)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 근로자  
교류 활동 등

•   (장기 정주화) 조선업 등 
산업별 비전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심리상담 등 

총 훈련시간의 70% 이상 총합하여 훈련시간의 30% 이하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2024년 1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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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0)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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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이행총괄팀 (☎ 044-202-8867)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안착됨에 따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상시신청: 2023년도 지원품목(일부품목 제외), ② 공모신청: 사업장 희망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자율품목) 및 신청이 집중·과열 예상되는 일부품목(관리품목)

 ▣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사업장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 → 제품평가(검증 등) → 품목지원 → 전국확대검토

 ▣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원품목 신속등록 확대

※ 지원품목 신청 → 투자계획 확인 및 결정→ 선지급 및 시설개선 →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추진배경 수요자인 중소사업장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의 다양화

 • 주요내용 사업장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사업방식을 상시·공모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선택하는 신청품목 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다양화

 • 시행일 2024년 2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비계기둥 설치 기준 

개정

 • 추진배경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 주요내용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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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30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구조부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추진배경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

 • 추진배경 ① 대형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②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행

 • 주요내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 안전기준 명확화)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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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2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 모래, ② 흙, ③ 연암, ④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관련 안전보건

규칙 개정

 • 추진배경 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안전기준 현행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 

상의 기울기 준수 시 예외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8)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만 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

됩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검색>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정

 • 추진배경 그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진행하던 평가를 全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 주요내용  • 평가대상 확대: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 모든 종합건설업체

 • 평가기준 개편:  중·소 건설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 유도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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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4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2)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합리화

 • 추진배경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적정 조사시기 부여)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함

 - (조사대상 합리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시행일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 개정, 시행 

’23.12.2.)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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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안전검사 고시」 별표 3 개정, 시행 ’24.3.2.)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 

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2024년 3월 2일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개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시행일 2024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 ~ 50%에서 50 ~ 80%로 

상향됩니다.

＊(’23년) 50억 원, 20 ~ 50% → (’24년) 150억 원, 50 ~ 80%

< 현행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3 지원비율 50% 30% 20%

’23 월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 개정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4 지원비율 80% 60% 50%

’24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